
첨부(1)

개정안 협회의견 사유

제26조의2(정관) 협회의 정관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

포함되어야 한다.

제26조의2(정관) 협회의 정관
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

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 1. 목적

2. 명칭 2. 명칭

3. 사업 3. 사업

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
   한 사항

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
   한 사항

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6.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

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
   한 사항

7.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
   한 사항

8.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
   에 관한 사항
9.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
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11.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
    여 필요한 사항

8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
항

안전진단전문협회는 안전진
단전문기관의 단체이며, 현
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가
1,325개로서 회원 수가 수
만~수십만 명이 되는 다른
단체와 같이 대의원은 필요
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부칙
제2조 (없음)

부칙
제2조 동 시행령 제26조의2
부터 제26조의 4까지의 기준
에 따라 설립 요청되어 승인
된 협회는 동 시행령 시행일
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
관의 단체의 효력을 명확하
게 하고자 함. 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 일부 개정령안 협회 의견


